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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자료

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

1. 변경사유

○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-12997(2019.11.6.)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

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’ 제8조 4호에 자본

금 또는 출연금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

2. 주요내용

○ 서울연구원 자본금인 ‘기본재산 목록’ <별지> 신설(제5조①항)

○ 기본재산의 재원별 내용
(단위 : 천원)

구분 금액 비고

계 5,589,372

최초 설립자 출연금 500 1992년 이상배 시장 출연금

서울시의 기본재산 출연금 300,000 1995년 서울시의 기본재산 출연금
연구원 잉여금(순세계잉여금)※ 중 
기본재산 적립금 5,288,872 개원이후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

기본재산으로 적립한 금액

 ※ 순세계잉여금 : 실제 수입액에서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공제한 순수 남은 잔액
                  [순세계잉여금 = 수입액 – 지출액 - 지출확정액(사고이월액 등)]

3. 부    칙

○ 시행일 :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

정관 신구조문대조표
현    행 개    정    안

제5조(재산) ①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
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 다만 설립 당
시 기본재산은 현금 500,000원으로 한다.

   1. ~ 4. (생략)
  ② (생략)

제5조(재산) ①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
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 다만 설립 당
시 기본재산은 현금 500,000원으로 하며, 기본재
산목록은 <별지>와 같다.

  1. ~ 4. (현행과 같음)
  ② (현행과 같음)

<신설>
기본재산목록

(단위:원)

구분 출연자 금 액 비고

계 5,589,372,000

현금

설립자 500,000 설립출연

서울특별시 300,000,000 추가출연

서울연구원 5,288,872,000 잉여금


